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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

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

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

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

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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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곳곳에서 새로운 경제적 모델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1월말 기준으로 

협동조합은 인가건수는 3,581개로 동 기본법이 발효된 후 약 

1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월 270여 개가 넘는 
조합이 새로 생겨났다. 이전에도 농협, 수협 등과 관련된 특

별법들은 존재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간단히 절차만 거치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

장을 경험하였으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게 된 지금도 

여전히 깨끗하고 잘 관리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과 높은 시장가격 때문에 원하는 곳에 거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계층들이 존재한다. 과도한 주택가격과 나날이 상승하

는 주거비 부담은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공

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분야의 역할도 

고려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대안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논의되고 있다. 200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일종의 대안으로서 대두된 협동조합은 세계

적인 추세를 볼 때 이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는 40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탈리아 국

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된 배

경은 다르지만, 세계 10여 개 국에서 협동조합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조성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협

동조합, 즉 주거생활과 건설, 유지 및 관리 등 직·간접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에 한정하여 이를 

‘주거관련 협동조합’이라 명명한다.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국

민들의 인식부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관련 법 체계 등에 대한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국내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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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협동조합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주택관련 협동조합의 적정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

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관련 협동조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유형화한다. 또한 이들의 
성공적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 및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조성방안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및 혜택, 법제적 토대와 관련한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주택 및 주거와 관련한 협동조합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례의 분석대상은 국내 주택관련 협동조합 뿐 
아니라 해외의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 및 사례분석을 통한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유형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협동

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의 전국적인 협동조합의 추세 검토와 

주거관련 협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공고하는 ‘협동조합 일반현황’을 

바탕으로 2014년 1월말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에 신고되고 수리된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들을 파악하고 
이후 실제로 주거관련 협동조합이 주택의 건설과 관리의 과

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문

헌연구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 
및 주택관련 협동조합의 이론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언론보도자료와 각종 교육자료, 기

획재정부 및 서울시의 협동조합 관련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1.3 선행 연구의 고찰과 연구의 분석틀
 

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직접 소유하는 일종의 기업으로, 
조합원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유형 중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Ji, 2001; Jang et al., 2011), 한국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Shin, 20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와 창출과정을 분석한 연구(Shin, 2013) 등이 있다. 
하지만 주택협동조합만을 특정하여 기존에 진행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택보급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유용한 모델로서의 주택협동조합에 관한 연구(Nam, 
2005),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종류에 관한 연구(Kee, 2012),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제도적 평가기준 제시 및 

타당성 검토(Kim, 2013) 등이 거의 전부이며, 그 외에는 단순한 

해외사례소개 혹은 부수적인 측면에서 언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확
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 국

내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는 조성방안을 논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단순한 사례의 시사점 도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주

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 방안 및 국내에 적합한 주거관련 협동

조합의 창업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입 초기단계인 협동조합의 

정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특히 

스웨덴, 미국 등 국가들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 하에 주택협동조합들

이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관련 협동조합

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주택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 

가능 유형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협동조합의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

이 조합원들과 공공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Ⅱ. 협동조합의 이론적 배경
 

2.1 주택협동조합의 정의 및 특성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조직과는 그 

목적과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하나의 사업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844년에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

(Rochdale)공정선구자조합 이래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구성원 공동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연대한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편익을 위한 운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영리기업과 
차별화된다(Northcountry Cooperative Foundation, 2004). 주택협

동조합이 유럽에서 생겨나고 번성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택수요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유럽 주택협동조합 
발생의 또 하나의 커다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K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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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법적 조직체(legal 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통제되는 민주적인 시스템으

로 이루어진다. 주택협동조합이란 용어에는 주택에 대한 소유 

뿐 아니라 관리 구조에 대한 의미도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주택

협동조합에서는 재정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공동으로 운영되

어야 하고 새로운 입주자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한다(Nam, 
2005). 또한 주택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주택의 소유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 소유 및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소유는 공동으로 하되 관리는 개별가구별로 담당하

는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구

입비용과 저렴한 주거관리비용을 꼽을 수 있다. 협동조합주택은 일반

적으로 일반 주택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구입비

용이 저렴하다. 특히 정부를 통해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시장가격

보다 낮게 구입하거나 장기임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에서 

공급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

련할 수 있다. 실제 민간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의 분양가 책

정에 있어서 토지구입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이 부

분의 해결이 주택협동조합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원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들이는 

것으로 주택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득의 높고 낮

음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지

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실제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금전적인 혜택 뿐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참여의 촉진, 조합원들의 다양한 사회역할 경험, 
안정감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동시에 조합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2.2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활동 및 정의

협동조합은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변사람들과 함께 만족

시켜보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의 발로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삶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衣)·식(食)·주(住)가 언급되고, 
이를 통해 사람이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생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미 고도의 산업화과정을 겪은 이후 
현재 헐벗고 다니거나 끼니를 거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도시의 수많은 아파트와 건축물, 높은 수준의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고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아직까지도 

주택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미결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해서는 국

가차원에서의 개입 뿐 아니라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동

시에 필요하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들은 수많은 행

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

을 결성하여 직접 주택을 건설 시 조합원들은 택지조성, 건설, 건설 

후 관리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영위하게 되는데, 각각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조직 또는 사람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자재 구매, 기초공사 및 상수도·가스 등 전문적 

분야의 설비와 관련 업체들을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직접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

는 전문 시공업체나 관리전문업체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자

금의 충당을 위한 각종 금융활동도 필요하다. 즉, 주택을 건설하

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은 직·간접적

으로 수많은 사람이나 조직과 관련이 있게 되며 크게는 지역개발에

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

와 같이 자발적 협동체로서의 주거지 조성, 공동체주거와 관련

된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주거관련 협동조합’이라고 명

명한다. 여기에는 광의의 의미에서 주택건설이나 관리활동 뿐 아

니라 개별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협동조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현황 및 사례분석

3.1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과거 우리나라 협동조합으로는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

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한 8개의 조직이 있다. 1961년에는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중앙회 

설립을 시작으로 단위조합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산업육성책으로서 시행되었으며, 특히 농협의 경우 쌀수매 

대행, 상호금융 취급 등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자립적 

경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왔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는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외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는 것을 촉진하였는데, 201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3,59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약 13개월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270여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새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MOSF, 2014a). 이 중에서 영리 목적의 일반협동조합은 

3,714개가 신고되었고 3,597개가 수리되었으며, 비영리 목적인 사

회적 협동조합은 155개가 신청되었고 이 중 122개가 인가되었다. 
현재까지 인가된 일반협동조합을 사업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표 1>과 같다.

유형 신고 수리 비율(%)

사업자협동조합 2,325 2,264 65.5

소비자협동조합 223 221 6.4

직원협동조합 259 255 7.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734 719 20.7

계 3,541 3,459 100.0

<표 1> 일반협동조합 유형별 개수 
(2014년 1월 31일 기준)

출처 : MOSF(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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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협동조합이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

으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0.7%를 차지하였다. 이는 재

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

업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협동조합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자협동조합 중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 등

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 및 컨설팅, 주택

건설업, 노후주택개발업, 건설부동산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들

이 있다. 그리고 업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사업이 건축인 것에는 임대주택개발을 하는 건축시행협동

조합, 건축보수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등이 있다. 또한 노후주택개

발, 취약계층 주거를 위한 협동조합, 주택단지 조성, 주거환경개

선 등을 위한 협동조합들이 인가되었다. 그리고 태양열 등 친환

경에너지를 활용한 협동조합, 석면해체를 전문으로 하거나 주택

의 조경을 전문으로 하려는 협동조합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공동

주택관리, 건설기계장비 등 각종 관련 장비 판매 및 대여, 인테리

어, 원자재 판매, 가구제작, 건설부동산마케팅이나 공인중개, 컨설

팅 등 단순히 주택의 건축만이 아닌 주택과 관련된 분야의 협동

조합들도 존재한다. 이는 기존에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나 

개인들이 협동조합 전환 신청을 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협동조합은 도시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들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마
을 사업을 북돋음으로써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앞서 정의했듯이 본 연구

에서는 주거관련 협동조합을 주거지 조성과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생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주거안정은 그만큼 지역 내의 많

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며 그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 이루어지

는 다양한 활동들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1 지역사회의 주거관련 협동조합

대표적인 공동체 경제개발 사례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총 4개의 부문 
중에서 제조업 그룹은 자동차 부품, 가전 및 전자기기, 산업용 
기기 및 용역, 가정용품 그리고 건설 등과 관련한 소부문 활

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거관련 협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건축 

사업관리 전문, 주거 서비스 관리, 부동산시장 조사 및 컨설팅 지원, 
부동산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들이 포함된다(MacLeod, 2012).
몬드라곤은 수익 확대보다는 고용 확대 및 안정을 중시했고, 

설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및 연대에 헌신하였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다른 회사들을 통한 간접 고용 창출, 
그리고 다양한 기업을 양성하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Kim, 
2012). 단순히 규모에 있어서의 성공이 아닌, 고용 창출 등 지

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전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주거관련 협동조합

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해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택협동조합의 구체적 활

동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에 힘들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로 지난 2013년 6월 설립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1)이 
있는데, 공동체주택건설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공급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활동한 기간이 아직 짧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사례를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사사례로서 코하우징 
‘소행주’로 알려진 성미산마을과 주택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두꺼비하우징의 사례를 다루었다. 

3.2.2 성미산마을과 두꺼비하우징

성미산마을은 소규모 공동체 주거를 실현시킨 대표적인 사

례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역일대 9개동을 근거로, 대안학교와 

생협, 마을극장 등 문화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마을이다. 

성미산마을의 주택에서는 코하우징(Co-housing)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거단지를 구

성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

미산마을의 코하우징은 새로운 주택공급이 없는 단독주거지로 

소규모주택건설만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수가구가 

다세대주택으로 공동체주거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건설된 주택은 이른바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로 불리며, 

공동주택 1호와 2호에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3호 8가구도 

이미 입주 완료되었고 금년 2월에 소행주 4호가 착공되어 금년 

9월에 입주예정으로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공동취사나 영화

감상 등 자원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거생활비의 

절감효과를 누림은 물론 아동 양육도 안전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정비회사를 

설립하고 주택관리, 주택개보수, 주민교육사업, 마을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은평구에서는 관내의 단독·

다가구·다세대 등 저층형 주택 밀집지역의 물리적·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한 주민 정주권 확보,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로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민, 공공, 전문가, 두꺼비하우징이 함께 마

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 거주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개보수 중심의 건축사업과 주택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Nam, 2011). 주요 사업내용은 <표 2>와 같다. 

1)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은 2011년부터 2년 가까이의 논의를 거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조합원 60명이 모였다. ‘은퇴자·은퇴예정자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목표로 
주택건설작업을 시작했으며(The Kyunghyang Shinmun, 2013), 주택공급과 관련한 4가지의 기본가치로 ①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담는 주택 ②이웃과 함께하는 커
뮤니티 중심 주택 ③부담가능한 경제적인 주택 ④지속가능한 친환경주택을 제시하고 있다(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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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주택

지원

사업

마을계획수립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자체, 전문가,

두꺼비하우징이 협력하여 마을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민참여증진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수요조사,

워크숍 개최

주거복지지원사업

주민 상담 등 정보제공을 통하여 투명한 

개발사업 진행 유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건축

사업

공익형개보수사업 빈곤층 거주 주택의 노후설비 개선 시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택에너지효율 종합서비스 상품 개발 및 

보급

일반건축사업
공공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내장, 개보수 

공사

주택

관리

사업

회원제 서비스

정기방문 서비스

주택에너지효율진단, 종합적인 주택점검

공용부분 청소, 관리 및 안전점검

공공시설물관리사업
지자체청사, 공공시설물, 사회복지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방문 관리

<표 2> 두꺼비하우징 주요 사업내용

자료 : 남철관(2011),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현황과 과제, pp.38-40 작성자 재작성

3.2.3 스웨덴의 주택협동조합

스웨덴 주택협동조합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난을 해결해

보고자 1873년에 최초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발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주택이 전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도

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주택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Cho, 2011). 1923년 협동조합 연합조직인 호에스베

(HSB: Hyresgästernas Sparkasse och Bygnadsföreningen)가 생겨

나면서 본격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HSB는 
3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전국조직과 65개의 
지방조직 및 단위주택협동조합으로 이루어졌다. HSB단위협동

조합, HSB지역연합, HSB전국연합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HSB전국연합은 국가의 정책결정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지역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주택 개발을 기획하고 건

설하는 역할은 HSB지역연합들이 담당한다(Park, 2012). 스웨덴 
협동조합주택 소유시스템은 ‘부모-자녀 개발 모델(mother-daughter 
develop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협동조합 연

합조직(부모)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개별 협동조합(자녀)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며, 자녀 협동조합들은 부모 협동조합들을 통

해서 운영 및 주택관리와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45년 건설 노동자들이 모인 다른 

주택협동조합 연합조직인 릭스뷔겐(Riksbyggen)이 설립되었다. 
릭스뷔겐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소비자 조합원이 주구성원인 HSB와 
달리 블루칼라 노동조합인 LO가 자산지분의 약 43.2%(2011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노동조합,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단

체가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스웨덴은 전후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생산자보조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를 위해서 주택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저리 융자지원, 저금리정책의 유지, 대출

이자에 대한 감세정책, 공공택지의 장기 저가임대 확대 등 다

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였다(Kee, 2012).

3.2.4 미국과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

미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이나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고소득층의 주도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주택협동조합들이 등장

하였고, 1950년대에는 연방정부의 주택담보 보증프로그램, 
1960~70년대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성장해왔다. 
보조금 지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주 상원의원인 MacNeil 
Mitchell과 주 의회의원이었던 Alfred Lama의 주도하에 입안된 

미첼-라마(Mitchell-Lama) 주택 프로그램2)이 있다. 이는 뉴욕 주 
내의 협동조합주택과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 외에도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이 존재한다. 미국 전체 주택협동조합의 약 절반은 
뉴욕에 위치하지만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등 다른 대도시 지

역에도 주택협동조합들이 있다. 대부분은 부동산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주주들은 공동으로 조합을 소유한다. 협동조합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됨으로써 조합원 개인들의 차원에서 
무거운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담요(blanket financing)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 조합원은 의무를 다하는 이상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미국의 사례에서 눈여겨 볼 점은 주거안

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보

증 등의 지원, 그리고 주택 공급자나 수요자들에 대한 세제 혜

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Low Income 
Housing Tax Credits: LIHTC)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3) 캐나다에

서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이 가장 일반적이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

주택이 공급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정

부가 주택협동조합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없다. 대표적인 

2) 현재는 Mitchell-Lama Preservation Program이 운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유주들에게 수리비용을 대출해주는 Repair Loan Program, 이전의 모기지 이율 등을 
낮게 조정해주는(refinance) Mortgage Restructuring Program의 두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Mitchell-Lama Program에 의해 건설되었던 주택재고를 
장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NYCHDC, 2014).

3) LIHTC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토지비 등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고정자본을 제외한 개발비용 혹은 기존 주택 매입비의 일
정비율에 대해 10년간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Jang and Baek, 2009)으로, ① 州 주택재정기관이 세액공제(tax credits) 상한액을 배분 ②개발자(Developer)
들이 州담당 기관에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 ③州 주택재정기관(Housing finance agency: HFA)들이 선정된 개발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④투자자이은 세액공
제 혜택을 받는 핵심적인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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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지원형태에는 연방정부 산하의 캐나다주택저당금

융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이 

제공하는 50년 상환의 저리대출이 있다. 그리고 건축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조합의 운영지원금, 조합원 중

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보조금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협

동조합법, 연방세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ICA 
Housing, 2012). 또한 퀘백 州에서는 1985년부터 지역개발협동

조합(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 RDC) 제도가 존재했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창립을 돕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새

로운 협동조합들에 대한 기술지원·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규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법 지식이나 자금조달,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며, 협동조합 부문별 연합회 결성을 장려하고 

다양한 회의를 통해 공동의 필요를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주도인 RDC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

간에 걸쳐서 쌓은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됐으며, 이로 인해 협동

조합 간 강력한 네트워킹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Sjbnews, 2012).

Ⅳ.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유형화

및 조성방안

4.1 주거관련협동조합의단계별역할과창업유형화

다양한 주택협동조합의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이 국내 현 상황에 적
합할 것인가, 또 해당 유형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것인

지 알기위해서는 먼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주거관련 협동조

합들이 담당할 수 있는 과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

제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가장 핵심활동인 주택건설과정을 중심

으로 관련 활동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거

관련 협동조합은 주택을 공동생산(건설)하고 공동관리를 하는 과

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협동조합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과정은 <표 3>에서처럼 

크게 ①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설립 및 준비단계 ② 주택 건축계

획 수립 및 설계단계 ③ 주택 시공 및 준공단계 ④ 건설 후 사후

관리 및 유지단계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적으로 ①부터 ③의 단계

는 주택의 공동생산과정이며, ④의 단계는 공동관리의 과정이다. 

공동생산 공동관리

조합설립  및
준비단계

건축계획수립  및  
설계단계

주택시공  및
준공단계

건설  후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단계

조합의  설립

- 발기인 모집

- 정관작성

- 출자금 납입

조합원의  교육

- 회계, 세무, 건축

등에 관한 이해

건설  대상지  탐색

- 대상지 후보에  

대한 동의

대상지  확정

- 조합원들의 동의

- 인허가 진행

- 대상지 매입 혹은

임대

건축계획수립

- 토목 및 건축설계

- 공사업체의 선정

- 전체 예산 산정

-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

- 조합의 특성을   

감안한 설계

건설업체  계약

건설  원자재구매

시공  전문업체  계약

- 공해저감형 공사

- 필요 특수시설 공사

공사과정  참여

- 공동공간 조성 

등 조합의 요구 

반영

물리적  관리

- 유지 및 보수관리

- 사후 관리업체와  

계약 혹은 직접   

고용 등

- 주택성능개선

커뮤니티조성

- 은퇴자 교육

- 공동구매

- 자녀교육 및 양육

커뮤니티비즈니스

- 수익사업

- 문화서비스 제공

<표 3> 주택의 생산 및 관리과정 단계별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활동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 가능 유형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활

동 중 어떤 단계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가, 그리고 해당 

활동과 관련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떤 활동영역을 

담당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주

택의 건설 및 관리와 관련한 활동 중에서 특정한 단계만을 수행

하는 협동조합이 가능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혼합한 형태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의 건설 및 개·보수사업, 관리사업 등은 지역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개별 전문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합리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은 관련 지역 경제의 활성

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되 사용자의 특성에 맞춘 설계와 커뮤니티 구성으로 다양

한 주거 환경의 제공이 가능하다할 수 있다. 즉, 주거관련 협동조

합은 단순한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활동

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 

<그림 2>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장기적 조성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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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관련 협동조합들의 

각종 활동들은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표 4>에서처럼 수행

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구분 주요사업내용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동호인 주택 성격의 맞춤형 주택 공급

원자재·장비 등 소요 자재 및 장비의 공동구매 및 대여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건축, 조경, 기타 설비 등의 전문 시공

기존 주택의 상시 유지관리 및 수리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기존 노후 환경의 재생 및 보존

기존 주택매입 후 임대사업

기존 주택의 공동체 활동 지원 및 관리

조합원 갈등관리관련 조정·컨설팅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

신규 주택의 토목 및 건축설계

환경 및 에너지저감 등과 관련한 특수시설 반영·설계

기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

<표 4>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유형 및 주요활동

첫째,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데,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

정 물량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 협동조합에게 택지나 

세제와 관련한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담

당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협동조합들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으며, 
주택 신규 건설과 관련된 원자재나 장비의 공동구매 및 대여, 
전문 시공업체의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들이 등장할 수 있다. 
둘째, 기존주택 유지관리 및 개선형은 기존 주택의 상시 유지

관리 및 수리, 단지관리, 리모델링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그 활

동은 단순히 유지를 위한 일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존 주택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물리적 

차원에서의 주택 수선, 주변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주거급여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임대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도 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의 도입을 지원하고 운영하며, 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개

선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은 건축계획수립과 건술 후 성

능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토목 및 건축설계의 과정과 관

련한 조합원의 교육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설비도 이 유형

과 관련될 수 있으며, 단순한 주택의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장

기적 측면에서 에너지효율개선, 환경친화형 설계 및 시공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2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방안

앞서 살펴본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각 유형에 따른 활동들은 주

택건설 및 운영관리에서 파생된 활동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유형에서 제시된 활동들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관련 협동조합에 

어떤 조건들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직까지 협동

조합이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거나 무언가 먼 차원의 이야기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움

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환적 모델의 
형태로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학습기가 필요하다. 주거관련 협

동조합 유형 중에서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이 가장 먼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주택들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협동조

합조직을 통해서 하는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아파트관리를 사설업

체에게 맡기지 않고 아파트입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고용창출, 공동체구성, 이용자 지향적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주거관련 
협동조합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

까운 거리에서 협동조합의 활동 모습을 지켜보고 점차적으로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림 2>는 
단기적으로 시범적 관리협동조합의 형태의 도입에서부터 시

작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거관련 협동조합과 그 연합체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들이 확대될 필

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경험과 자본을 축적해

가면서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협동

조합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2.1 공공의 역할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구성하며 관련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협동조합의 활동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보조나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결성체

라는 협동조합의 정의를 고려하여 그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

지만(Office of the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2). 간접적인 지원에만 정부 역할을 한

정할 경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재정적 지원은 거주와 직결

되는 지역개발관련 협동조합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적 보조수단으로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공익적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운영비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대출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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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LIHTC 사례를 참고하여 세액공제권을 중앙정부에서 

우선 지방정부로 배분하고, 해당지역 내 시범지구를 설정하여 

주거관련 협동조합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협동조

합들에게 활동유형이나 특정 활동 수행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인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일정 수준 이

하인 조합원의 비율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건설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과표공제 등의 

혜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사업유형 등에 따라 적용대

상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

기관들을 소상공인등 대상의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정책적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Ryu, 2011), 협동조합은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로 시작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적 지원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주거관련 협동조합이 지속성을 지니려면 경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초반에는 단독으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아 기반을 다지고, 이후 주택매매나 주

거관련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주거관련 

협동조합조직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형 주택을 공

급하는 등 주거지원과 관련한 정책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들의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1인 1표제에 기반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재능

기부에 근거한 인력풀 조성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협동

조합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65세 이상의 은퇴한 
고령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활용해왔던 본인의 기술을 
지역사회 기여의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이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원자재를 가공·
조립하고 벽을 쌓는 모든 작업들이 어렵겠지만, 재능기부자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습득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실제 주택의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런 인력을 활용하는 
협동조합들이 늘어나게 될수록 관련한 노동시장의 수요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정품질 이상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유지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관련 분야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재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토지확보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협

동조합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건설을 

위해서는 입지탐색 및 토지확보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원

하는 조건을 가진 토지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토지의 

확보는 상당한 자금을 요하는 일이며, 자재나 인건비의 비율

보다 토지의 구매나 대여에 투입되는 자금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렴하고 안정된 토지공급은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이나 국공유지의 장기저리임대 
혹은 매각, 토지매입대금 저금리대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

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

거관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협동조합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사업모델에 따라서 정부

정책도 달라야 한다(Park, Park & Kim, 2012).

4.2.2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역할

주거관련 협동조합은 다양한 활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의 활동이 
건전한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협동조합은 제대로 기

능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조합원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성과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주거관련 협동조합 참여자들은 주거와 관련한 

필요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그 필

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자발적인 동기는 
협동조합의 지속성과 활동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활동이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의 건설 혹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관리비를 일부 인하하여 적용한다든지 
조합주택 분양 시 할인혜택이나 우선권 등을 부여하여 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협동조합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협동조합 연합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기적인 협동

조합 조직들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주거관련 협동조합들의 활동들을 모두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장기저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협동조합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주거관련 협동조합 차원에서

는 자금의 융통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 연합체 차원에

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필요한 자금의 전체를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관련 협동조합 자체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직접적인 금융업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에 대한 대출사업은 불가하다. 
협동조합연합체가 대출의 주체가 된다면 개별 협동조합들이 

직접 대출 시 발생하는 신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데, 자금

제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먼저 차입하여 소속된 개별 협동조

합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연합체에서 대출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상부상조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추구하는 만큼 수익확보와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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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용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거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은, 특히 각 활동과 

연계되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활동에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다. 1인 1표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조직의 형태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역량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 공유와 교육 방안이 
절실하다. 교육 정도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상호보완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과정에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원하는 형태의 주거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전문적 지원조직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통해서 필수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

하고 개별 주거관련 협동조합들에게 맞춤 지원을 하게 됨으

로써 협동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에서 표준설계도면을 지원할 수도 있

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도면을 근거로 조합원 사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차원

에서의 도면 정비가 늦어지거나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 연합체 차원에서 직접 표준설계도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단축은 물론 표준화된 설계도면을 통

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준설계도면뿐만 아니라 개별 협

동조합의 특성과 목적을 반영한 표준정관이나 사업수행가이

드라인 등을 제작하여 추후 등장하는 주거관련 협동조합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은 지역의 자조적(self-help)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조합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와 직결되고,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이 지

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교육 역량이 누적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human resources)들이 형성되게 되며, 지역사회 내부 역

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경영능력,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이 배양되고, 
협동조합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협동을 경험

하게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속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상호작

용과 신뢰의 그물망으로 인식하게 된다(Kwon, 2013). 조합원에 대

한 교육이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주거관련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궁극적으

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불안정 현상이 

존재하고 새로운 주거취약계층들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주거관련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이들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을 위해 토지,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금, 인적자원 확보 등에 대한 정

부차원에서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

적으로 방향을 수립하는 형태의 조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토지확보와 관련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저렴한 대출, 대출보증 또는 세금 우대조치, 법적·기술적 규제의 
점진적 철폐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협동

조합들의 성장 정도나 사회공헌 정도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연계하여 

사회적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주택의 확보,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률 감소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실

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을 위한 모든 요소를 공공부문으로부터 충당할 수는 없다. 
스스로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의 적극적인 활동행태로서 사

업유지 및 기반마련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택의 

건설 및 관리과정에 자발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필

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정한 주거

관련 협동조합의 활동만으로 모든 주거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며 각각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등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

급에 집중한다든지, 아파트보다는 개인주택만을 건설한다든지, 
자재구매 및 유통에 특화한다든지 스스로의 강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및 

정주환경 유지를 위해서 주거관련 활동들을 영위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협동조합이 관여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필요 요소들을 단시간 
내에 조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방식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먼저 적용하는 방식을 활

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점차 개별 협동조합들의 활

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으로 경험치가 누적되어 가면서 장기

적으로는 적극적인 연합체활동, 재정과 관련된 자구책 마련 

등의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

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

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

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

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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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implication for building domestic housing-related co-operatives by understanding activities of 
housing-related co-operatives from case study and by suggesting the start-up typology for possible domestic housing-related co-operatives 
and requisites for building them. According to their activities housing-related co-operativ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housing supply and operation type, maintain and improve the existing housing type, and desig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type. 
National housing policy should be connected to housing co-operatives indirectly. That is, the policy direction ought to be not toward 
controlling housing co-operatives, letting them supply more houses directly, but toward supporting voluntary co-operatives, showing them 
the overall housing policy blueprint. Co-operatives cannot be a panacea. Too much protection or support for co-operatives could lead to a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private companies, and the co-operatives might overuse this kind of prominent position. We need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the role of co-operatives as a facilitator for local economy rather than a perfect substitute for the existing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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